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70,026,903 14,100,807

일반회계 415,257,212 12,457,716

특별회계 54,769,691 1,643,091

기타특별회계 54,769,691 1,643,09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75,134 8,254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3,766,153 412,985

수질개선 특별회계 68,824 2,065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4,502,568 135,077

주차장 특별회계 516,075 15,482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23,703,826 711,115

기반시설 특별회계 760,789 22,824

석유비축기지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1,176,322 335,29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사업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01,92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1 -


